
휴복학 신청기간 변경 안내문 

 

 

2016학년도부터 휴복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안내드리오니 

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 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래 

 

１ 시행(안) 

가) 2016학년도부터 시행(2016년 2월) 

나) 시행범위: 학부, 일반대학원 

다) 변경사항 

 현재 개정(안) 

휴복학 신청일자 2(8)월 20일 – 3(9)월 20일 2(8)월 1일 – 2(8)월 25일 

등록 관련 등록 후 복학 가능 미등록 복학 가능 

 

２ 유예 조치 

가) 2015학년도 2학기 현재 휴학중인 학생들이 최초 복학하는 학기에 한하여  

기존 일자(3월 20일, 9월 20일)까지 복학 가능함 

나) 학기중 휴학(학부생에 한함) 

① 현재 휴복학 신청기간까지는 별도 등록금 공제 없이 휴학 가능하였음 

② 휴복학신청기간이 개강 이전으로 변경되면  

3(9)월 휴학한 경우 “학기중 휴학”의 적용을 받아  



등록금 납부액의 1/6을 공제한 후 휴학하여야 함 

③ 2016학년까지는 소속 학과장이 서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

3(9월) 둘째 주까지 휴학 신청하면  

“학기중 휴학”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 절차대로 휴학 가능함 

④ 2017학년도부터는 규정대로 시행하고자 함 

다) 군 복학자에 대한 조치 

① 전역일자가 개강 후 1달 이내인 학생에 한하여  

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후 “학과장 동의서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 

개강 후 1달까지 군제대 복학기간 연장 가능함 

② 군 입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

학사일정에 의하여 입대 신청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

교육부와 병무청의 협조 요청에 부응하고자 함 

 

３ 조정 배경 

가) 개강 후 잦은 휴복학으로 인한 강의 분위기 혼란 최소화 

① 개강 후 한 달까지 휴복학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어수선한 강의 분위기 유발  

② 휴학예정자에 의한 허수 수강신청이 발생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의 

피해 

나) 학사일정에 맞추어 늦게 복학한 학생들도 3주간의 수업을 이수하지 못하여 수강

신청 및 성적에서 불이익 

다) 본교처럼 개강 이후 휴복학신청기간이 있는 대학은 소수에 불과 

 

 

  


